
1. 시행시기 : 2017학년도 2학기부터 (학부과정 등록휴학제 폐지)

2. 등록금 반환기준 

 § 학기개시일부터 90일까지 입영 또는 질병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수업료의 전액을 
반환하되, 입영휴학한 자가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함.

 § 미등록 상태에서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수강변경마감일부터 ‘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’ 
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을 납부해야 함.

 § 수업료 반환은 휴학 신청일로부터 평일기준 10일 정도 소요되며, 납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
납부가 완료되어야 휴학신청이 완료됨.

3. 경과조치 

   학부과정 학생이 2017학년도 1학기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중인 경우
   § 복학해야 하는 학기의 수강변경 마감일의 직전일까지 휴학을 연장하는 경우 등록금이 이

월처리
   § 그 이후에 휴학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의 휴학일을 기준으로 반환함.

4. 반환금 산정

 § 장학금을 받아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위의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에서 수혜 

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납부(공제)금액

해당 학기 수강변경 마감일의 직전일까지
2018.  3.  7(수)까지 수업료 전액 -

학기 개시일에서 수강변경 마감일의 직전일이 지난 날부터  30일까지 
2018.  3.  8(목) ~  3. 31(토)

수업료의 6분의 5 
해당액

수업료의 6분의 1 
해당액
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
2018.  4.  1(일) ~  4. 30(월)

수업료의 3분의 2 
해당액

수업료의 3분의 1 
해당액
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
2018.  5.  1(화) ~  5. 30(수)

수업료의 2분의 1 
해당액

수업료의 2분의 1 
해당액
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
2018.  5. 31(목)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료 전액

2018학년도 1학기 학부과정 휴학 등록금 반환 안내



받은 장학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함. (이때 수업료는 실납부금액이 아니라 해당
학기 책정된 수업료 기준임.)

【 수업료 환불금이 있는 경우 】
책정된 수업료 3,000,000원, 장학금 2,000,000원, 실납부금액 1,010,000원(수업료 및 기타
납입금), 반환사유발생일 2017. 9. 30

ð 반환금액 책정 : 3,000,000원(책정된 수업료) * 5/6(반환사유발생일에 따른 반환율) 
-2,000,000원(수혜한 장학금 전액) = 500,000원(실제 환불금액)

【 장학금 환수금이 있는 경우 】
책정된 수업료 3,000,000원, 장학금 2,000,000원, 실납부금액 1,010,000원(수업료 및 기타
납입금), 반환사유발생일 2017. 11. 3 

ð 반환금액 책정 : 3,000,000원(책정된 수업료) * 1/2(반환사유발생일에 따른 반환율) 
-2,000,000원(수혜한 장학금 전액) = -500,000원(환불금액은 없으며, 장학금 환수금이 발생함.)

ð 장학금 환수금이 있는 경우, 납부가 완료되어야 휴학 등 학적변동이 가능함.

2018.    2.    .

총 무 처 장


